
【붙임1】 제도개선과제 이행실적 제출

모범규준 준수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소비자보호부)

□ 추진 배경 및 문제점

 ㅇ 공사는 ｢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｣(이하 “모범규준”)을 일부 준수

하여 소비자보호부를 신설(‘14년)하였으나, 실질적인 소비자

보호를 위해 모범규준에 따른 제도의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였음

 ㅇ 이미 모범규준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 민간 금융기관과 공사는 

업무특성상 차이가 있어, 공사만의 규정을 제정하는데 난항

□ 내용

 ㅇ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고, 주관

부서의 실행력 제고 도모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

□ 추진실적

 ㅇ ｢주택금융소비자보호규정｣ 및 ｢민원사무처리기준 ｣제정(‘15.7.1일)

  - 주요 제정내용 : 1)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및 절차 

수립을 의무화, 2)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하여 소비자보호 

정책 등에 대해 심의, 3) 소관부점장에게 소비자보호 활동 

의무 부여, 4) 소비자 피해발생 시 보상체계에 대한 정비 등

□ 파급효과(성과)

 ㅇ 금융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소비자보호 방안을 자체 강구하여 

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소비자 권익을 강화

□ 추진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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